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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4.] [해양경찰청고시 제2020-3호, 2020. 6. 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285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른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된 명칭을 사용

하는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선박교통관제

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개정 전 위임법 이었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둥을 「선박교통관제에 관
한 법률」로 변경

  다. “관제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적용대상선박”을 “관제대상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 재구성(안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이동하거나 도선사가 승선·
하선하는 경우 관제통신으로,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규정하고, 별표 
재구성(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라. 관제대상선박이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7조
제3항)

  바. 선박운항통제의 요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사안전법」제38조제
1항에 따라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안 제8조제1호, 제2호)

  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신
설(안 제11조)

  자. 삼천포항 레이더 사이트 구축에 따라 통영연안 구역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수정(안 별표 1)

  차. 관제대상선박에서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삭제(안 별표 2) 


